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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목적 

언론관련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언론관련 판결의 분석은 사회 현상으로서 언론분쟁의 양상과 추이를 

파악하는 자료가 되며, 언론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위원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소송의 판결을 수집하여, 

소송제기 현황, 재판 결과, 손해배상 인용액 등 판결 내용에 포함된 정보들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통계적으

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언론분쟁 관련 법리를 연구하는 기초 자료로, 제도 개선 및 언론분쟁 예방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자료수집 방법

법원도서관에서 판결문 검색 후, 판결문 제공 신청 제도 이용

판결 수집은 대법원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판결문 검색·열람 특별창구를 이용하여 검색1)한 후, 법원의 판결

문 제공 신청 제도를 이용하였다. 

판결에 관한 검색어는 ①정정보도 ②반론보도 ③추후보도 ④보도&명예훼손&손해배상 ⑤보도&초상권 

⑥보도&음성권 ⑦보도&사생활 ⑧보도&성명권 등으로 하였다. 다만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 조정성립 등

으로 처리된 사건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법원은 2006년 5월 1일부터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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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대상

가. 2013년도 분석대상 언론 관련 판결은 민사 141건

분석대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 중 언론 등2)

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인격권침해를 이유로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이다.

이 중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기사삭제 등을 구하는 청구와 배포나 방영금지 등을 구

하는 신청, 그리고 이와 병합된 사건으로 분석 대상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수집된 2013년

도 분석 대상 판결은 총 141건이다.

나. 분석 대상 판결은 심급,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각 개별사건 모두 분석 대상으로

본 분석은 2013년 한 해 동안 수집된 모든 언론소송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심급에 관계없이 판결 모

두 개별사건으로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분석 대상에는 위 기간 중에 상소심 없이 하급심만 존재

하거나 하급심 없이 상소심만 존재하는 판결도 포함되어 있다. 

다. 여러 언론사가 공동 피소된 사건의 재판결과는 매체별로 구분하여 분석

여러 언론사가 공동으로 피소된 사건의 경우, 언론사별로 보도내용이나 형식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법원의 

인용여부, 인용내용, 손해배상 청구액 및 인용액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소송

사건을 피소된 언론사 매체별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매체별 분석 대상 판결 총 건수는 

221건 이다.

라. 청구권별 처리결과 등은 매체별 총 건수 221건을 청구권별로 재분류하여 분석

분석대상 판결은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와 같이 여러 청구를 병합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각각의 청구권별 처리결과나, 위원회 조정을 거친 소송사건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는 매체별 총 건수 221건을 다시 청구권별로 나누어 집계, 분석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청구권별 총 건수는 

353건이다.

2) ‌�‘언론 등’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언론(방송·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뉴스통

신·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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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내용

본 보고서는 2013년도 언론관련판결의 소송 제기현황, 재판 결과,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반론보도청구의 

재판 결과, 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의 비교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분석 내

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송 제기현황

심급별 소송건수, 상소율, 청구별 소송건수,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매체유형별 소송

건수, 보도유형별 소송건수, 매체별 피고구성 등

나. 재판 결과

심급별 재판결과,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청구별 재판결과, 침해유형별 재판결과, 원고유형별 재판결

과, 매체유형별 재판결과, 보도유형별 재판결과 등

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 인용액 분포,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사

유 등

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사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재판결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문의 형식 

등

마.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2013년도 분석대상 소송사건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건의 비율,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결과 비교,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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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을 위한 코딩 항목 및 코딩 방법

가. 코딩 항목

구 분 코딩 항목

일반사항

01. 판결번호 04. 심급

02. 선고일자 05. 청구의 종류

03. 법원명 06. 침해유형

원   고
07. 원고명 09. 공적인물 분류

08. 대표 원고 분류

피   고

10. 사건 피고명 13. 매체별 피고 분류

11. 사건 피고구성 14. 피고 언론인 개인 승소 여부 

12. 매체명

매체분류 15. 매체분류

보도내용 분류
16. 보도내용 분류

16-1. 방송 외 기사유형 16-2. 방송 프로그램 유형

청 구 별

처리결과

17. 청구별 처리결과 17-4. 손해배상

17-1. 정정보도 17-5. 기사삭제

17-2. 반론보도 17-6. 사과

17-3. 추후보도

원ㆍ상소심

결  과

18. 심급별 결과 18-3. 상고심

18-1. 1심 18-4. 파기환송심

18-2. 항소심 18-5. 재상고심

기   타
19. 원고 원심유지 여부 21. 조정신청 결과

20. 조정청구명 22. 조정을갈음하는결정(직권조정) 결정액

손해배상

23. 사건 청구액 26. 매체별 인용액

24. 사건 인용액 27. 손해배상 기각사유

25. 매체별 청구액

정정보도 28. 정정 기각사유 29. 정정 각하사유

반론보도 30. 반론 기각사유 31. 반론 각하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형식

32. 보도의 인용 여부 35. 보도제목

33. 보도지면(프로그램) 36. 보도본문 길이

34. 보도위치

나. 코딩 방법

수집된 판결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분

석보고서의 분석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1) 대표 원고 분류

① 원고가 다수인 사건 중 개인 및 단체가 함께 청구한 경우에는 단체로 분류하였다.

② ‌�공인이란 고위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말한다. 판결에서 공직자나 공적 인물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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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히 공인으로 분류한 인물을 이 범주에 포

함시켰다.

③ ‌�공직자는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 상의 공직자3)를 말하며, 공적 인물이란 연

예인·정치인·기업가·언론인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이거나 단체의 대표 등으로서 그 활동이 

공적 관심사인 사람을 말한다.

④ ‌�공인여부 판단에서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도 고려하였다. 전직이라 함은 언론사가 원고의 재직 당

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도를 했지만 현재는 원고가 그 직을 그만둔 경우를 말한다.

⑤ 일반인과 공인이 함께 신청한 경우 공인으로 분류하였다.

 

2) 매체명 분류

① ‌�청구취지에 오프라인과 별도로 언론사닷컴을 상대로 한 청구(기사삭제 등)가 있거나 오프라인과 

함께 언론사닷컴 기사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언론사닷컴을 별도의 매체로 보고 코딩

하였다.

예) 사건 피고는 (주)A신문사 단독이나, 청구취지에 A신문, A신문사 홈페이지를 상대로 각 정정보

도 등을 청구하였다면 2개의 매체에 대해 각각 코딩함

② 피고가 언론인 개인인 경우 해당 언론인의 소속 매체를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3) 매체별 피고 분류

① 매체별로 소송에 연루된 언론인들을 직위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② 피고의 직위가 대표이사나 부장 등이라도 기사를 직접 쓴 사람이라면 담당으로 분류하였다.

4)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언론인이라 함은 피고 중 언론사 대표, 기자, 프로듀서 등을 말한다. 

5) 방송 분류

① 지상파방송에는 지상파방송사의 지역방송총국 및 계열사4)를 포함하였다.

② 고발성격이 짙은 프로그램만을 시사·고발로 분류하였다.

예)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등

③ 뉴스 프로그램 내의 고발 코너(현장추적 등)는 뉴스로 분류하였다.

④ 다큐멘터리나 생활정보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교양·정보로 분류하였다.

예) 「SBS 스페셜」, 「생방송 오늘아침」 등 

3) 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4) 예) KBS전주방송총국, 대구MB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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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별 처리결과

① ‌�원고 일부승소라 함은 손해배상액 또는 정정보도문 등이 청구(항소)취지보다 감액 또는 감축된 경

우, 또는 여러 청구 중에 일부의 청구만 인용된 경우, 즉 1개의 사건에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손해배상만 인용되고 정정보도는 기각된 경우 등을 말한다. 

② ‌�항소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항소기각 또는 원심취소의 형태로 나타나고, 상고심의 경우 그 처리

결과는 상고기각이나 원심파기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라면 

원고 승소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원고 패소로 분류하였다. 

7) 원고 원심유지 여부

항소심의 원심은 1심, 상고심의 원심은 항소심을 말한다. 환송후심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8) 매체별 청구액(인용액)

① ‌�피고가 다수인 경우 청구취지액(주문 인용액)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청구액(인용액)을 기재하되, 

매체별로 각자(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인용)한 경우에는 매체별로 동일한 금액을 각 기재하

였다. 

②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소속 매체에 대한 청구액(인용액)에 합산하였다.

③ ‌�항소심과 상고심도 1심의 청구취지액을 기재하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된 금액을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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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분석대상 판결 141건을 대상으로 심급별 소송건수, 상소율, 청구별·침해유형별·매체유형별 소

송건수 등 소송 일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소송건수

1심 68.1%, 항소심 28.4%, 상고심 3.5%

분석대상 판결의 심급별 건수를 살펴본 결과, 1심 판결이 96건(68.1%), 항소심이 40건(28.4%), 상고심이 

5건(3.5%)으로 나타났다.

<표 1-1> 심급별 건수 

심급 건수 비율(%)

1심 96 68.1

항소심 40 28.4

상고심 5 3.5

합계 141 100.0

2. 상소율

항소율 74.0%, 상고율 47.5%

분석대상 판결 중 1심 사건과 항소심 사건을 대상으로 이후에 원고 또는 피고가 상소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 1심 판결 96건 중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은 71건으로 항소율은 74.0%로 나타

났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 40건 중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19건으로 상고율이 47.5%였다.

제 2 장 

소송제기 현황



24

<표 1-2> 상소율

심급 건수 상소건수 상소율(%)

1심 96 71 74.0

항소심 40 19 47.5

3. 청구별 소송건수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 방법은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구하는 청구 내용을 분석해 이들이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정보

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가 95건(43.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가 91건(41.2%)으로 나타났다.

한 사건에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을 청구권별로 각각 나누어 이를 합산해 본 결과, 손해배상청구

는 206건(58.4%), 정정보도청구는 121건(34.2%), 반론보도청구는 21건(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은 손해배상청구임을 알 수 있다.

<표 1-3> 청구별 건수

청구명                                건수 비율(%)

정정 9 4.1

정정/반론 1 0.4

정정/반론/손해배상 16 7.2

정정/손해배상 95 43.0

반론 4 1.8

손해배상 91 41.2

손해배상/기사삭제 1 0.4

손해배상/사과 3 1.5

기사삭제 1 0.4

합계 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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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청구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청구명 건수 비율(%)

정정보도 121 34.2

반론보도 21 6.0

손해배상 206 58.4

기사삭제 2 0.6

사과 3 0.8

합계 353 100.0

4.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침해유형은 명예훼손이 87.2%로 대부분 차지

분석대상 판결에서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인격권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명예훼손이 123건

(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재산권침해가 7건(5.0%), 명예 및 재산권침해가 5건(3.6%)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표 1-5> 침해유형별 건수

침해유형 건수 비율(%)

명예 123 87.2

명예/재산권 5 3.6

명예/초상 1 0.7

명예/성명권 1 0.7

명예/저작권 2 1.4

재산권 7 5.0

초상/사생활 1 0.7

사생활 1 0.7

합계 14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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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원고유형은 일반인이 51.1%, 공직자 11.4% 순으로 나타나

언론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72건(5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직자 16

건(11.4%), 언론사 및 기업 각 12건(8.5%) 순이었다. 그 외 연예인·정치인·기업가·언론인 등 공적 인물 

10건(7.1%), 일반단체 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표 1-6> 원고유형별 건수

원고유형 건수 비율(%)

공직자 16 11.4

공적 인물 10 7.1

일반인 72 51.1

국가기관 4 2.8

교육기관 3 2.1

기업 12 8.5

언론사 12 8.5

일반단체 8 5.7

정당 1 0.7

종교단체 2 1.4

지자체 1 0.7

합계 141 100.0

6.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매체유형별 소송건수는 인터넷매체가 48.4%로 가장 많아

분석대상 판결 141건 중 여러 언론사가 공동 피고인 사건을 각 매체별로 나누어 집계한 분석대상 총 건수는 

221건이었다. 221건에 대한 매체유형별 소송건수는 인터넷매체가 107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간신문 45건(20.4%), 방송 41건(18.5%) 순으로 나타났다.

일간지 중에는 중앙종합일간지가 30건(66.7%), 방송 중에는 지상파방송이 31건(75.6%)으로 소송 건수

가 많았다.

인터넷매체의 경우에는 언론사닷컴이 54건(50.5%), 인터넷신문이 48건(44.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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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매체유형별 건수

매체 유형 건수 비율(%)

일간신문 45 20.4

주간신문 15 6.8

월간지 8 3.6

방송 41 18.5

뉴스통신 5 2.3

인터넷매체 107 48.4

합계 221 100.0

<표 1-8> 일간지 유형별 건수

일간지 유형 건수 비율(%)

중앙종합 30 66.7

지역종합 10 22.2

경제일간 3 6.7

스포츠 2 4.4

합계 45 100.0

<표 1-9> 방송유형별 건수

방송 유형 건수 비율(%)

지상파방송 31 75.6

케이블 7 17.1

라디오 3 7.3

합계 41 100.0

<표 1-10> 인터넷매체 유형별 건수

인터넷매체 유형 건수 비율(%)

인터넷신문 48 44.9

언론사닷컴 54 50.5

포털 5 4.6

합계 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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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도유형별 소송건수 

방송 외 매체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91.7%, 

방송은 뉴스가 58.5%로 가장 많아

분석대상 판결의 총 매체별 건수 221건에서 방송매체 41건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과 뉴스통신, 인터넷매체 180건을 대상으로 소송의 원인이 된 보도유형을 살펴본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가 

165건(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방송매체의 경우 문제가 된 보도유형은 뉴스 24건(58.5%), 시사·고발프로그램 9건(22.0%), 교

양·정보 7건(17.1%) 등으로 나타났다.

<표 1-11>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보도유형 건수 비율(%)

스트레이트 165 91.7

스트레이트/인터뷰 3 1.7

사설 3 1.7

칼럼 4 2.2

광고 4 2.2

기타 1 0.5

합계 180 100.0

<표 1-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보도유형 건수 비율(%)

뉴스 24 58.5

시사 · 고발 9 22.0

교양 · 정보 7 17.1

오락 1 2.4

합계 4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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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체별 피고 분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54.8%를 차지

각 사건의 피고를 매체별로 나눈 221건을 대상으로 피고의 구성을 분류한 결과, 언론사가 121건(54.8%), 

언론사 및 담당 기자가 38건(17.2%)순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이를 언론사 그리고 언론인의 직위별로 각각 구분한 후 합산한 결과를 살

펴보면, 언론사가 201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담당 기자 및 프로듀서 88건(25.4%), 비언론인 17건

(4.9%), 대표이사 14건(4.0%) 등이었다.

<표 1-13> 매체별 피고 분류

매체별 피고 분류 건수 비율(%)

언론사 121 54.8

언론사/대표/담당 기자 7 3.2

언론사/대표/담당 기자/기타 2 0.8

언론사/국장 1 0.5

언론사/국장/논설위원 1 0.5

언론사/국장/담당 기자 8 3.6

언론사/국장/부장/담당 기자 1 0.5

언론사/국장/기타 1 0.5

언론사/부장/담당 기자 2 0.8

언론사/부장/담당 기자/기타 1 0.5

언론사/담당 기자 38 17.2

언론사/담당 기자/비언론인 13 5.9

언론사/담당 기자/기타/비언론인 1 0.5

언론사/기타 2 0.8

언론사/비언론인 2 0.8

대표 3 1.4

대표/담당 기자 2 0.8

국장 1 0.5

논설위원/비언론인 1 0.5

담당기자 13 5.9

합계 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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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4> 매체별 피고 분류(언론사 및 언론인 직위별 합산)

매체별 피고구성 건수 비율(%)

언론사 201 58.1

대표이사 14 4.0

국장 13 3.8

논설위원 2 0.6

부장 4 1.2

담당 기자 및 프로듀서 88 25.4

비언론인 17 4.9

기타1) 7 2.0

합계 346 100.0

51) 

1)　기타로 분류된 사례는 뉴스 진행자, 타매체 기자, 해당 언론사의 이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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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판결의 재판 결과를 심급별, 청구별, 원고유형 및 매체유형별, 보도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결과

2013년도 언론관련판결의 원고승소율 47.5%, 원고패소율 52.5%

2013년도 언론관련판결의 원고승소율(원고 일부승소 포함)은 47.5%, 원고패소율은 52.5%로 집계되어, 전

체적으로 원고승소율이 원고패소율보다 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판결의 심급별 원고승소율을 살펴본 결과, 1심의 원고승소율은 45.8%, 항소심 45.0%으로 산

출되었다. 상고심의 경우, 5건 모두 인용되었다.

한편, 원고의 청구취지나 항소취지의 인용정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원고의 청구(항소) 취지를 감축 또

는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심급별 결과

심급 원고승 원고패 계

1심
44 52 96

(45.8) (54.2) (100.0)

항소심
18 22 40

(45.0) (55.0) (100.0)

상고심
5 5

(100.0) (100.0)

합계
67 74 141

(47.5) (52.5) (100.0)

※ (   )안의 숫자는 %

제 3 장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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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 비율은 86.7%

분석대상 판결 141건 중 항소심 40건과 상고심 5건을 합산한 45건을 대상으로 원심판결 유지여부를 조사

해보았다. 그 결과,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20건,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

한 판결이 19건으로 상소심의 86.7%가 원심판결 결과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고가 승소한 원심

이 번복된 경우가 3건, 원고가 패소한 원심이 번복된 경우가 3건으로 원심판결 번복비율은 13.3%였다.

이를 심급별로 살펴보면, 항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5.0%였고 원심 판결 번복비율은 15.0%였다. 

상고심의 경우 5건 모두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표 2-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구분 건수

원심판결 유지 원심판결 번복

원고승소판결 유지
원고패소판결 

유지
원고승소판결 

번복
원고패소판결 

번복

항소심
40 

(100.0)

15 

(37.5)

19

(47.5)

3

(7.5)

3

(7.5)

상고심
5

(100.0)

5

(100.0)

합계
45

(100.0)

20

(44.4)

19

(42.2)

3

(6.7)

3

(6.7)

39

(86.7)

6

(13.3)

※ (   )안의 숫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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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별 결과

청구별 원고승소율 반론청구 52.4%, 정정청구 42.1%, 손배청구 31.1%

한 사건에서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들을 우선 매체별로 분류한 후, 다시 각 청구권별로 나누어 재판 

결과를 살펴보았다. 청구별 원고승소율은 반론보도청구 52.4%, 정정보도청구 42.1%, 손해배상청구 31.1% 

순이었다. 

한편, 기사삭제청구 2건은 모두 인용되었고, 사과문 게재 청구 3건은 모두 기각되었다.

<표 2-3> 청구별 결과

청구명           원고승 원고패 계

정정보도
51

(42.1)

70

(57.9)

121

(100.0)

반론보도
11

(52.4)

10

(47.6)

21

(100.0)

손해배상
64

(31.1)

142

(68.9)

206

 (100.0)

기사삭제
2

(100.0)

2

(100.0)

사과
3

(100.0)

3 

(100.0)

합계
128

(36.3)

225

(63.7)

353

(100.0)

 ※ (   )안의 숫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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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침해유형별 결과

침해유형에 따른 원고승소율은 명예훼손 47.2%, 재산권 침해 42.9%

판결문의 청구취지를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명예훼손 47.2%, 

재산권침해 42.9%로 나타났다. 그 외 명예와 초상, 성명권 등이 함께 침해된 경우 등에서 원고승소율이 

100%로 나타났지만 건수가 1~2건에 불과해 의미 있는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표 2-4> 침해유형별 결과

침해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명예
58 65 123

(47.2) (52.8) (100.0)

명예/재산권
1 4 5

(20.0) (80.0) (100.0)

명예/초상
1 1

(100.0) (100.0)

명예/성명권
1 1

(100.0) (100.0)

명예/저작권
1 1 2

(50.0) (50.0) (100.0)

재산권
3 4 7

(42.9) (57.1) (100.0)

초상/사생활
1 1

(100.0) (100.0)

사생활
1 1

(100.0) (100.0)

합계
67 74 141

(47.5) (52.5) (100.0)

※ (   )안의 숫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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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유형별 결과 

기업가 등 공적 인물 승소율 80.0%로 가장 높아

원고유형에 따른 재판 결과를 살펴보니 공적 인물의 승소율이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가

기관 75.0%, 일반단체 62.5%, 종교단체 50.0%, 일반인이 45.8%, 기업은 41.7%의 승소율을 보였다. 언론

사의 경우, 25.0%로 승소율이 가장 낮았다.

 

<표 2-5> 원고유형별 결과

원고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공직자
8 8 16

(50.0) (50.0) (100.0)

공적 인물
8 2 10

(80.0) (20.0) (100.0)

일반인
33 39 72

(45.8) (54.2) (100.0)

국가기관
3 1 4

(75.0) (25.0) (100.0)

교육기관
1 2 3

(33.3) (66.7) (100.0)

기업
5 7 12

(41.7) (58.3) (100.0)

언론사
3 9 12

(25.0) (75.0) (100.0)

일반단체
5 3 8

(62.5) (37.5) (100.0)

정당
1 1

(100.0) (100.0)

종교단체
1 1 2

(50.0) (50.0) (100.0)

지자체
1 1

(100.0) (100.0)

합계
67 74 141

(47.5) (52.5) (100.0)

※ (   )안의 숫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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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공적 인물에 대한 결과

공적 인물 유형 원고일부승 원고패 계

정치인
1 1

(100.0) (100.0)

연예인
1 1

(100.0) (100.0)

기업가
4 4

(100.0) (100.0)

언론인
1 1

(100.0) (100.0)

기타
3 3

(100.0) (100.0)

합계
8 2 10

(80.0) (20.0) (100.0)

※ (    )안의 숫자는 %

6. 매체유형별 결과

월간지, 주간신문 상대 원고승소율 높게 나타나

분석대상판결의 매체별 건수 221건을 대상으로 매체유형에 따른 재판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월간

지와 주간신문을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각각 75.0%, 66.7%로 높게 나타났고, 일간신문 40.0%, 

인터넷매체 38.3%, 방송 36.6% 순으로 나타났다.

일간신문의 세부 분류에 따른 원고승소율을 살펴본 결과, 중앙종합일간지를 상대로한 원고승소율

이 33.3%, 지역종합일간지가 40.0%로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 지상파방송을 대상으로 한 원고승소율은 

35.5%, 케이블이 28.6%로 나타났다. 인터넷매체에 대해서는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43.7%, 언론사닷컴은 37.0%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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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매체유형별 재판 결과

매체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일간신문
18

(40.0)

27

(60.0)

45

(100.0)

주간신문
10

(66.7)

5

(33.3)

15

(100.0)

월간지
6

(75.0)

2

(25.0)

8

(100.0)

방송
15

(36.6)

26

(63.4)

41

(100.0)

뉴스통신
1

(20.0)

4

(80.0)

5

(100.0)

인터넷매체
41

(38.3)

66

(61.7)

107

(100.0)

합계
91

(41.2)

130

(58.8)

221

(100.0)

※ (    )안의 숫자는 %

<표 2-8> 일간지 유형별 재판 결과

일간지 유형별       원고승 원고패 계

중앙종합
10 20 30

(33.3) (66.7) (100.0)

지역종합
4 6 10

(40.0) (60.0) (100.0)

경제일간
2 1 3

(66.7) (33.3) (100.0)

스포츠
2 2

(100.0) (100.0)

합계
18 27 45

(40.0) (60.0) (100.0)

※ (   )안의 숫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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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방송유형별 재판 결과

방송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지상파방송
11 20 31

(35.5) (64.5) (100.0)

케이블
2 5 7

(28.6) (71.4) (100.0)

라디오
2 1 3

(66.7) (33.3) (100.0)

합계
15 26 41

(36.6) (63.4) (100.0)

※ (   )안의 숫자는 %

<표 2-10> 인터넷매체 유형별 재판 결과

인터넷매체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인터넷신문
21 27 48

(43.7) (56.3) (100.0)

언론사닷컴
20 34 54

(37.0) (63.0) (100.0)

포털
5 5

(100.0) (100.0)

합계
41 66 107

(38.3) (61.7) (100.0)

※ (   )안의 숫자는 %

7. 보도유형별 결과

보도유형별 원고승소율, 방송 외 매체 스트레이트기사 대상 39.4%, 

방송매체 뉴스 대상 25.0%

분석 대상 판결의 매체별 건수 221건을 방송 외 매체 180건, 방송 매체 41건으로 각 분류한 후, 보도유형에 

따른 재판결과를 살펴보았다. 방송을 제외한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매체 등에서 가장 높은 건수를 보

이는 보도유형은 스트레이트 기사였으며, 원고승소율은 39.4%로 나타났다. 방송매체의 보도유형에 따른 원

고승소율은 뉴스가 25.0%,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55.6%, 교양·정보 프로그램이 42.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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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재판 결과

보도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스트레이트
65 100 165

(39.4) (60.6) (100.0)

스트레이트/인터뷰
3 3

(100.0) (100.0)

사설
3 3

(100.0) (100.0)

칼럼
1 3 4

(25.0) (75.0) (100.0)

광고
3 1 4

(75.0) (25.0) (100.0)

기타
1 1

(100.0) (100.0)

합계
76 104 180

(42.2) (57.8) (100.0)

※ (    )안의 숫자는 %

<표 2-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재판 결과

보도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뉴스
6

(25.0)

18

(75.0)

24

(100.0)

시사·고발
5

(55.6)

4

(44.4)

9

(100.0)

교양·정보
3

(42.9)

4

(57.1)

7

(100.0)

오락
1

(100.0)

1

(100.0)

합계
15

(36.6)

26

(63.4)

41

(100.0)

※ (   )안의 숫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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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판결 141건 중 피고가 여러 언론사인 경우 각 매체별로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청구별로 분류하여 

합산한 건수는 353건이었다. 이 중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으로 손해배상 액수를 코딩하기 부적절한 1

건을 제외하면, 분석대상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205건이다. 이 205건을 대상으로 원고승소율과 청구액 및 

인용액, 함께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등을 살펴보았다.

손해배상사건의 청구액 또는 인용액을 분석함에 있어 평균액의 경우, 건수가 매우 적은 최고액 또는 최

저액이 평균액의 상승 또는 감소에 영향을 미쳐 중심 경향을 파악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손

해배상 청구액 또는 인용액의 중앙액1)과 최빈액2)을 함께 조사하였다. 

또, 원고가 다수인 경우 원고들 각각의 청구액이나 인용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피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고를 매체별로 구분하여 산출된 매체별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 피고가 언론인인 경

우에는 해당 언론인이 소속된 매체의 청구액 또는 인용액에 합산하였다.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 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31.2%

분석대상 손해배상청구 사건 205건 중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64건, 원고승소율은 31.2%로 나타났다.

<표 3-1>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결과

청구건수 원고승 원고패

205 64 141

(100.0) (31.2) (68.8)

※(   )안의 숫자는 %

1) ‌‌�중앙액이란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 위치한 두개 값

의 평균을 말한다. 

2) 최빈액은 전체 사례 중 건수가 가장 많은 값이다.

제 4 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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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액

손해배상사건 청구액 평균은 1억 8,768만 원, 중앙액은 1억 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대상으로 원고의 청구액 평균과 중앙액, 최고액, 최빈액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구액 평균은 약 1억 8,768만 원이었고, 중앙액과 최빈액은 각 1억 원이었다.

한편, 전체 손해배상청구 205건 중 1억 원 이상인 고액 청구 사건이 114건(55.6%)을 차지하였으며, 최

고 청구액은 51억 원, 최저액은 1원이었다.

<표 3-2> 손해배상 청구액

    청구액
         (원)

 건수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205 187,687,784 100,000,000 100,000,000 1 5,100,000,000

3. 인용액

손해배상 인용액의 평균액은 1,549만 원, 중앙액은 750만 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205건 중 청구취지가 인용되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64건에 대해 인용액을 살펴보았다. 

인용액의 평균액은 약 1,549만 원, 중앙액은 750만 원으로 평균액이 중앙액의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손해배상액인 최빈액은 500만 원이었다.

손해배상 인용 최고액은 3억 원으로, 원고들이 운영하는 휴게소에서 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였

다는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고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사건이었다.3)

한편,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64건 중 항소심 판결은 22건, 상고심 판결이 3건이었다. 위 상소심 판결 

25건을 대상으로 상소심 재판부가 원심에서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인용한 사실이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항소심 중 원심 판결의 인용액을 유지한 경우가 12건이었고, 증액한 경우(원심의 원고 패

소판결을 번복한 경우 포함)가 3건, 감액한 경우가 7건으로 나타났다. 상고심의 경우 3건 모두 원심 인용액

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나28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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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손해배상 인용액

      인용액
        (원)

 건수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64 15,496,872 7,500,000 5,000,000 1,000,000 300,000,000

 

4.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 인용액은 500만 원 이하가 42.2%로 가장 많아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인용된 사건 64건의 인용액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5백만 원 이하가 27건

(42.2%)으로 가장 많았으며,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내가 19건(29.7%),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내가 

9건(14.1%),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내가 7건(10.9%)으로 나타났다.

<표 3-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인용액
        (원)

 건수
5백만 이하

5백만 초과
~1천만

1천만 초과
~2천만

2천만 초과
~5천만

5천만~

64

(100.0)

27 19 9 7 2

(42.2) (29.7) (14.1) (10.9) (3.1)

※ (   )안의 숫자는 %

5.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승소율 28.7%

손해배상사건 205건을 침해유형별으로 분류하여 원고승소율과 인용액을 분석하였다. 침해유형 중 건수가 

가장 많은 명예훼손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28.7%로 나타났으며, 인용액의 중앙액은 600만원이었다. 재산

권침해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62.5%, 인용액의 중앙액은 약 3,326만 원이었다. 명예와 재산권이 함께 침해

된 경우의 원고 승소율은 16.7%로 나타났으며, 그 외 명예와 성명·저작권·초상권 등이 함께 침해된 경우 

등은 건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를 두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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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손해배상사건의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침해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원) 인용액의 중앙액(원)

명예 178 51 28.7 14,960,784 6,000,000

명예/성명 1 1 100.0 3,000,000 3,000,000

명예/재산권 12 2 16.7 10,000,000 10,000,000

명예/저작권 2 1 50.0 8,000,000 8,000,000

명예/초상 1 1 100.0 8,000,000 8,000,000

재산권 8 5 62.5 31,959,959 33,266,598

초상/사생활 1 1 100.0 15,000,000 15,000,000

사생활 2 2 100.0 7,500,000 7,500,000

합계 205 64 31.2 15,496,872 7,500,000 

6.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일반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인용액의 중앙액은 8백만 원

손해배상사건의 원고유형별 승소율은 공적 인물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직자가 41.9%, 일반

인은 25.9%로 나타났다. 단체의 경우, 기업의 원고승소율이 37.5%, 일반단체 36.4% 등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의 원고유형별 인용액을 중앙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니, 일반인이 800만 원, 공직자가 500만 원, 

공적인물은 750만 원이었다. 단체의 경우, 기업이 1,000만 원, 언론사와 일반단체가 각 800만 원으로 나타

났다. 국가기관과 종교단체의 경우,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각 1건으로 인용액은 각 5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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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손해배상사건의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원)  인용액의 중앙액(원)

개 인

공직자 31 13 41.9 6,846,154 5,000,000

공적 인물 15 10 66.7 9,800,000 7,500,000

일반인 116 30 25.9 21,793,326 8,000,000

단 체

국가기관 2 1 50.0 5,000,000 5,000,000

교육기관 3 0 0.0 - -

기업 8 3 37.5 27,666,667 10,000,000

언론사 15 2 13.3 8,000,000 8,000,000

일반단체 11 4 36.4 10,500,000 8,000,000

정당 1 0 0.0 - -

종교단체 2 1 50.0 5,000,000 5,000,000

지자체 1 0 0.0 - -

합계 205 64 31.2 15,496,872 7,500,000 

<표 3-7>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공적인물 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원) 인용액의 중앙액(원)

연예인 2 2 100.0 7,500,000 7,500,000

기업가 6 2 33.3 9,000,000 9,000,000

언론인 1 0 0.0 - -

기타 유명인 6 6 100.0 10,833,333 10,000,000

합계 15 10 66.7 9,800,000 7,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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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손해배상청구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인용액의 중앙액 방송 1천만 원으로 가장 많아

손해배상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은 중앙종합일간지가 23.3%, 지상파방송이 28.6%, 인터넷매체가 

31.7%로 나타났다.

매체유형별 인용액의 중앙액은 일간신문 550만 원, 방송이 1,000만 원, 인터넷매체 650만 원 등으로 나

타났다.

<표 3-8> 손해배상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인용액 
 매체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원) 인용액의 중앙액(원)

일간

중앙종합 30 7 23.3 8,428,571 5,000,000

지역종합 9 3 33.3 7,000,000 6,000,000

경제 3 0 0.0 - -

스포츠 2 2 100.0 7,500,000 7,500,000

소계 44 12 27.3 7,916,667 5,500,000

방송

지상파 28 8 28.6 50,125,000 15,000,000

케이블 7 1 14.3 70,000,000 70,000,000

라디오 3 2 66.7 8,000,000 8,000,000

소계 38 11 28.9 44,272,727 10,000,000

주간신문 11 6 54.5 7,333,333 5,500,000

월간지 6 2 33.3 4,000,000 4,000,000

뉴스통신 5 1 20.0 2,000,000 2,000,000

인터넷 101 32 31.7 11,118,744 6,500,000

합계 205 64 31.2 15,496,872 7,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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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결과  

손해배상사건에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율은 54.3%로 나타나

손해배상청구 205건 중 언론인이 공동 피고로 제소된 사건은 94건(45.9%)이었다. 이 중 피고 언론인

이 면책되어 승소한 경우는 51건(54.3%)이었다. 이는 전체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피고승소율 68.9% 보다 

14.6%p 낮은 수치이다.

<표 3-9> 손해배상사건의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언론인 피고 사건 언론인 승 언론인 패

94 51 43

(100.0) (54.3) (45.7)

※ (   )안의 숫자는 %

9.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공익 또는 진실성 · 상당성과 관련해 기각한 경우가 90.8%

언론 소송사건에서 법원은 판례와 학설에 의해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공익성과 상당성을 위법성 조

각 사유4)로 인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기각사유 중 가장 빈번한 것도 공익성 및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인정된 

경우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205건 중 기각(원고 패소)된 141건의 기각사유를 살펴본 결과, 공익성 또는 보도의 

진실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어 기각한 경우가 128건(90.8%)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실의 적시가 없어 기각

한 사례가 3건(2.1%)이었고,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아 기각한 경우가 2건(1.4%)이었다. 기타 이미 정정보도 

등이 게재되어 그 이상의 처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 5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한 경우 2

건 등이 있었다.

4)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적법하게 되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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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기각사유 건수 비율(%)

진실성 14 9.9

진실성/상당성 11 7.8

진실성/상당성/공익 5 3.6

진실성/공익 13 9.3

진실성/기타 2 1.4

상당성 59 41.8

상당성/공익 15 10.6

상당성/공익/사실적시 없음 1 0.7

공익 8 5.7

사실적시 없음 3 2.1

불특정 2 1.4

기타 8 5.7

합계 14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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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정보도청구 사건 재판 결과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원고승소율 42.1%

분석대상 판결을 매체별로 나눈 후, 다시 청구권별로 나눈 건수 353건 중 정정보도청구 사건은 121건이었

다.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51건으로 원고승소율은 42.1%로 나타났다. 이 중 정정보

도를 단독으로 청구한 건수는 9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과 병합하여 청구하였

다.

<표 4-1> 정정보도청구 사건 재판 결과

청구건수 원고일부승 원고패

121 51 70

(100.0) (42.1) (57.9)

※(   )안의 숫자는 %

2. 정정보도청구 사건 기각사유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되어 기각한 경우가 48.6%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건 70건을 대상으로 그 사유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진실

성과 관련하여 기각한 경우가 34건(48.6%)이었고, 상당성이 인정되어 기각한 경우가 26건(37.2%)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7건의 경우, 이미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정정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였다.

제 5 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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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정정보도청구 기각사유

기각사유 건수 비율(%)

진실성 34 48.6

진실성/사실적시 없음 1 1.4

진실성/상당성 1 1.4

상당성 26 37.2

사실적시 없음 1 1.4

정당한 이익 없음 7 10.0

합계 70 100.0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재판결과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원고승소율 52.4%

분석대상 판결 중 반론보도청구 건수는 21건으로 원고 승소 사건이 11건, 원고승소율은 52.4%로 나타났

다. 반론보도만을 단독으로 청구한 사건은 4건이었으며, 나머지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과 병합하여 청구하

였다.

<표 4-3> 반론보도청구 재판결과

청구건수 원고승 원고패

21 11 10

(100.0) (52.4) (47.6)

※(   )안의 숫자는 %

4.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반론보도청구 사건 21건 중 기각된 사건은 10건이었다. 기각 사유는 이미 반론보도가 게재되어 실익이 없

는 경우가 4건, 원고가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기각된 경우와 반론을 구하는 내용이 지엽말단적

이어서 기각된 경우가 각 3건이었다.



50

<표 4-4>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기각사유 건수 비율(%)

개별적 연관성 부정 3 30.0

기반론 행사 4 40.0

지엽말단 3 30.0

합계 10 100.0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2013년 법원에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 게재를 명한 사건은 총 58건이다. 이

를 매체별로 분류하면 일간신문 14건, 주간신문 7건, 월간지 6건, 방송 7건, 뉴스통신 1건, 인터넷매체 23건으

로 나타났다. 인용한 보도의 유형별로는 정정보도가 47건, 반론보도 7건, 정정 및 반론보도 4건이었다.

한편, 언론중재법 제27조(재판)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정정보도등을 명하는 때에는 보도문의 내용·크

기·횟수·게재 위치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위치, 제목, 본문 길이 등을 조사해 보았다.

<표 4-5> 매체별 정정보도등의 인용건수

매체유형 정정보도 반론보도 정정 및 반론 계

일간신문 9 3 2 14

주간신문 6 1 7

월간지 6 6

방송 6 1 7

뉴스통신 1 1

인터넷매체 19 2 2 23

합계 47 7 4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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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정보도등의 보도위치

원보도와 같은 지면(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77.6%

법원이 인용한 정정보도등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 원보도와 같은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

우가 45건(7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보도와 다른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는 9건

(15.5%)이었다. 

매체별로 구체적인 보도위치를 살펴보면, 정기간행물의 경우 1면을 제외한 다른 지면이 13건, 방송의 경우 

첫머리가 3건, 인터넷매체의 경우 메인에 제목을 게시하고 보도내용은 하이퍼링크로 게시하도록 한 경우가 

27건으로 각각 건수가 가장 많았다.

<표 4-6>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지면(프로그램)

보도지면(프로그램) 건수 비율(%)

원보도문과 같은 지면(프로그램) 45 77.6

원보도문과 다른 지면(프로그램) 9 15.5

모름 4 6.9

합계 58 100.0

<표 4-7>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위치

구분 보도위치 건수 비율(%)

정기간행물

1면 8 14.8

1면외 13 24.0

방송

첫머리 3 5.6

후반 1 1.9

인터넷

제목은 메인에 게시하고 내용은 하이퍼링크 27 50.0

원보도 또는 VOD 영상 하단에 내용 게시 2 3.7

합계 5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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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본문 길이

보도제목은 ‘…에 대한 정정보도문’ 형식이,

보도본문의 길이는 500자 초과가 가장 많아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 길이 등 형식을 분석하였다. 보도 제목의 경우, ‘…에 대한 정정보도문’

이나 ‘…에 대한 반론보도문’ 형식이 24건(41.4%)으로 분석되었다.

보도본문의 길이는 글자 수 기준으로 500자 초과가 19건(3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자 이

하가 16건(27.6%), 300자 초과 400자 이하가 13건(22.4%), 400자 초과 500자 이하가 10건(17.2%)으로 

나타났다.

<표 4-8>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제목 건수 비율(%)

정정보도문 15 25.9

…에 대한 정정보도문 19 32.8

…에 대한 반론보도문 5 8.6

정정 및 반론보도문 4 6.9

바로잡습니다 13 22.4

알려왔습니다 2 3.4

합계 58 100.0

<표 4-9>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본문 길이

보도본문 길이 건수 비율(%)

300자 이하 16 27.6

301~400자 13 22.4

401~500자 10 17.2

500자 초과 19 32.8

합계 5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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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신청 비율

언론관련 소송사건 중 21.0%가 위원회 조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나

분석대상 판결의 매체별 건수 221건을 청구권별로 재분류한 353건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실

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언론조정신청 비율을 산정해보았다.

분석대상 판결 중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건의 비율은 21.0%로 나타났다.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건의 비

율을 청구권별로 보면 정정보도청구 28.9%, 반론보도청구 19.0%, 손해배상청구 17.0% 등으로 나타났다.

<표 5-1> 조정신청 비율

청 구 명 소송건수 조정신청 건수 조정신청 비율(%)

정정보도 121 35 28.9

반론보도 21 4 19.0

손해배상 206 35 17.0

기사삭제 2 - -

사과 3 - -

합계 353 74 21.0

제 6 장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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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재판결과 비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68.0%

분석대상 판결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건 74건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재판결과를 비교해보

았다. 위원회 조정 결과별 원고승소율을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25건

으로 원고승소는 17건(68.0%), 원고패소는 8건(32.0%)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

의 원고승소율이 56.3%였고, 신청인이 이의신청한 6건은 모두 원고가 승소했다. 

한편 위원회에서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졌던 48건의 경우,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18건(37.5%), 원고가 패

소한 사건은 30건(62.5%)이었다.

<표 5-2>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재판결과 비교

                          판결 결과
위원회 조정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6 6

피신청인 이의신청 16 9 7

신청인, 피신청인 이의신청 3 2 1

조정불성립결정 48 18 30

취하 1 1

합계 74 36 38

3.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위원회 손해배상 조정액의 중앙액 175만 원, 

법원 인용액의 중앙액 750만 원

2013년 한 해, 위원회가 처리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조정성립 등을 통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의 조

정액과 법원에서 선고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인용액을 비교해보았다.

분석결과, 위원회 조정액의 평균은 약 253만 원, 중앙액은 175만 원으로 나타났고, 법원 인용액의 평균

은 약 1,549만 원, 중앙액은 75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두 기관의 비교가 보다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청구사건에 대해 두 기관이 

판단한 손해배상액의 차이를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분석은 두 기관이 각기 다른 청구사건을 각자 심리

하여 판단한 결과에 대해 분석한 것이므로, 이 분석 결과를 단순 비교하여 위원회와 법원의 손해배상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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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두 기관에서 이루어진 손해배상액의 전체적인 추이를 살

펴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3>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건수 평균액(원) 중앙액(원) 최빈액(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87 2,532,000 1,750,000 1,000,000 100,000 20,000,000

인용액 64 15,496,872 7,500,000 5,000,000 1,000,000 3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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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판결목록(민사 141건)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 2013-01-11 2012나28808 서울고등 2심 손배 ㈜에스비에스 인용

2 2013-01-11 2012나77671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최○○ 외 4명 인용

3 2013-01-15 2012가합101689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이데일리㈜ 외 2명 기각

4 2013-01-16
2012가합32404,32411, 

32428, 32435(병합)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 디지틀조선일보 외 2명 인용

5 2013-01-16 2012가소2830
인천지방 
강화지원

1심 손배 ㈜강화뉴스 인용

6 2013-01-23 2012가합70215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 디지틀조선일보 외 1명 인용

7 2013-01-24 2012가합3853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 문화방송 외 1명 기각

8 2013-01-24 2012나25019 수원지방 2심 손배 김○○ 인용

9 2013-01-25 2010나73613 서울고등 2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2명 기각

10 2013-01-25 2012나53224 서울고등 2심 손배 안○○ 외 1명 인용

11 2013-01-30 2012가합35137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 동아일보 외 1명 기각

12 2013-01-31 2012가합5746 서울북부 1심 정정/손배 ㈜ 동아일보 외 3명 기각

13 2013-02-06 2012가합77896 서울중앙 1심 손배 ㈜ 한국경제신문 외 3명 기각

14 2013-02-07 2012가합839 서울서부 1심 정정 한겨레신문㈜ 외 1명 인용

15 2013-02-08 2012나14755 서울고등 2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3명 기각

16 2013-02-08 2012나45384 서울고등 2심 손배 박○○ 외 2명 기각

17 2013-02-08 2012나15 서울고등 2심 손배 ㈜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18 2013-02-14 2010가합10055 서울남부 1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2명 인용

19 2013-02-14 2012가합18916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 미디어오늘 외 1명 기각

20 2013-02-14 2011가단58538 서울남부 1심 손배 국민일보㈜ 외 1명 기각

21 2013-02-14 2010다108579 대법원 3심 정정/손배 ㈜ 창비 인용

22 2013-02-15 2012가합511006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외 2명
기각

23 2013-02-15 2012가합510270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손배 ㈜조선방송 외 1명 기각

24 2013-02-21 2012가합7718 서울남부 1심 정정/반론/손배 ㈜미디어오늘 외 1명 기각

25 2013-03-28 2010다60950 대법원 3심 기사삭제 ㈜씨비에스아이 인용

26 2013-03-29 2012나4253 서울고등 2심 손배 이○○ 인용

27 2013-04-03 2012가합55933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 외 4명 기각

28 2013-04-05 2012나15373 서울중앙 2심 손배 ㈜조선일보사 인용

29 2013-04-10 2012가합41989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 외 1명 인용

30 2013-04-10 2011가합86497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조선뉴스프레스 외 3명 인용

31 2013-04-12 2012가합10706 서울서부 1심 정정/손배 ㈜미디어오늘 기각

32 2013-04-17 2012가합88193 서울중앙 1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10명 기각

33 2013-04-17
2012가합509409 

2012가합525456(병합)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 기각

34 2013-04-17 2012가합46250 서울중앙 1심 손배 추○○ 인용

35 2013-04-17 2012가합50914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손배 ㈜조선일보사 인용

36 2013-04-17 2012가합50921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손배 ㈜머니투데이 인용

37 2013-04-18 2012가합17296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덴탈포커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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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38 2013-04-18 2012나5216 부산고등 2심 손배 ㈜국제신문 외 2명 기각

39 2013-04-19 2012가합7854 서울서부 1심 정정/손배 ㈜한국농정신문 기각

40 2013-04-19 2012나90582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문화방송 인용

41 2013-04-19 2012나4840 서울고등 2심 손배/사죄광고 ㈜에스비에스 외 11명 기각

42 2013-04-23 2012가합18589 서울남부 1심 손배 (재)씨비에스 인용

43 2013-04-25 2011가합7070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기각

44 2013-04-26 2011나49907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문화방송 외 1명 기각

45 2013-04-26 2011나48485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이비뉴스 외 1명 기각

46 2013-05-01 2012가합2092 청주지방 1심 손배 ㈜충청리뷰 외 4명 인용

47 2013-05-09 2012가합13294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문화방송 외 2명 인용

48 2013-05-10 2012가단198734 서울중앙 1심 손배 ㈜매일방송 외 1명 기각

49 2013-05-10 2012나91165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문화방송 외 2명 인용

50 2013-05-10 2012가단177324 서울중앙 1심 손배 ㈜매일방송 외  1명 기각

51 2013-05-14 2012가단227854 서울중앙 1심 손배 김○○ 인용

52 2013-05-15 2012가합34257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변○○ 외 14명 인용

53 2013-05-22
2012가합106718, 

2012가합106725(병합)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경향신문사 인용

54 2013-05-24 2012나76241 서울고등 2심 반론 ㈜크리스천투데이 인용

55 2013-05-24 2012나86958 서울고등 2심 정정/반론 추○○ 인용

56 2013-05-24 2012나81816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문화방송 외 1명 기각

57 2013-05-24 2011가단55579 수원지방 1심 손배 ㈜에스비에스 외 3명 인용

58 2013-05-29 2013나6932 서울중앙 2심 손배 ㈜건치신문사 외 2명 기각

59 2013-05-29 2012가합84023 서울중앙 1심 사과문/손배 ㈜조선일보사 기각

60 2013-06-14
2012나40921,    

2012나40983(병합)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미디어오늘 인용

61 2013-06-14 2012가합101757 서울남부 1심 손배 임○○ 외 1명 인용

62 2013-06-18 2011가합17867
수원지방 
성남지원

1심 정정/반론/손배 ㈜굿커뮤니티 인용

63 2013-06-19 2012가합9464 부산지방 1심 손배 부산일보㈜ 외 3명 기각

64 2013-06-20 2012가단325482 서울중앙 1심 손배 심○○ 외 1명 기각

65 2013-06-20 2012가합6398 서울북부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 외 3명 기각

66 2013-06-27 2012다31628 대법원 3심 손배/기사삭제 ㈜ 디스패치뉴스그룹 외 6명 인용

67 2013-06-27 2012다54225 대법원 3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3명 인용

68 2013-06-27 2012가합18312 서울남부 1심 손배 윤○ 외 2명 기각

69 2013-06-27 2012가합18473 서울남부 1심 손배 장○○ 인용

70 2013-06-28 2012나81823 서울고등 2심 손배 김○○ 인용

71 2013-07-02 2012가단75891 수원지방 1심 손배 ㈜중부일보 외 1명 기각

72 2013-07-03 2012가합99315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손배 ㈜머니투데이 외 1명 인용

73 2013-07-03 2013가합5171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머니투데이 외 2명 인용

74 2013-07-04 2012가합31499 서울서부 1심 정정/손배 ㈜문화미디어 외 1명 기각

75 2013-07-10 2012가합98701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한국교회문화사 외 5명 기각

76 2013-07-11 2012가합25640 수원지방 1심 정정/손배 ㈜경기신문사 외 1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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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77 2013-07-12 2013가합30936 서울서부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 기각

78 2013-07-12 2012나2944
부산고등
(창원)

2심 정정/손배 ㈜ 엠비씨경남 기각

79 2013-07-17 2012가합103207 서울중앙 1심 손배 ㈜와이티엔 외 11명 인용

80 2013-07-17 2012가합6420
수원지방 
성남지원

1심 정정/손배 ㈜서울신문사 기각

81 2013-07-18 2012가단184988 서울중앙 1심 손배 ㈜건치신문사 외 2명 기각

82 2013-07-19 2012가합7106 서울서부 1심 정정/반론/손배 한겨레신문㈜ 인용

83 2013-07-24 2013가합8293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손배 ㈜조선일보사 인용

84 2013-08-02 2013나13551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문화방송 외 1명 기각

85 2013-08-14 2012가단204172 서울중앙 1심 손배 ㈜건치신문사 기각

86 2013-08-14 2012가합24083 서울중앙 1심 손배 ㈜다음커뮤니케이션 외  5명 기각

87 2013-08-14 2009가합975 전주지방 1심 정정/손배 전주문화방송㈜ 인용

88 2013-08-14 2012가합1831 전주지방 1심 손배 ㈜문화방송 외  1명 기각

89 2013-08-22
2012가합23727,

2012가합23871(병합)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문화방송 외 1명 기각

90 2013-08-28 2013가합20309 서울중앙 1심 정정 ㈜○○미디어앤컬처 인용

91 2013-08-29 2012가합22526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문화방송 외 2명 인용

92 2013-08-30 2012나46223 서울중앙 2심 정정/손배 이○○ 외 1명 인용

93 2013-09-04 2012가합518519 서울중앙 1심 손배 ㈜중앙일보 외 6명 기각

94 2013-09-04 2012가합544341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뉴시스 외 2명 인용

95 2013-09-04 2012가단162865 서울중앙 1심 손배
(사)○○김○○선생
기념사업회 외 3명

인용

96 2013-09-05 2012가합33044(본소) 서울서부 1심 정정/반론/손배 한겨레신문㈜ 외 1명 기각

97 2013-09-05 2013가합30172(반소) 서울서부 1심 정정/반론/손배 ㈜문화방송 기각

98 2013-09-06 2013나11661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동아일보사 외 1명 기각

99 2013-09-11 2013가합2855
인천지방 
부천지원

1심 정정/손배 부천신문 외 1명 각하

100 2013-09-12 2011가합17534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대한투데이 인용

101 2013-09-12 2012가합12574 서울남부 1심 정정/반론 한국방송공사 인용

102 2013-09-12 2012가합101232
수원지방 

안양지원
1심 손배 대한민국 외 3명 기각

103 2013-09-17 2012가합20013 인천지방 1심 반론 ㈜기호일보 외 1명 기각

104 2013-09-25 2012가단50401 서울남부 1심 손배 ㈜건치신문사 외 3명 기각

105 2013-09-27 2013가합3605
인천지방 
부천지원

1심 정정 ㈜김포뉴스 기각

106 2013-10-01 2013가단3129 서울남부 1심 손배 ㈜일간시사서울 외 2명 기각

107 2013-10-11 2013나2005358 서울고등 2심 정정 한겨레신문㈜ 인용

108 2013-10-16 2011가합122171 서울중앙 1심 손배 주○○ 인용

109 2013-10-18 2013나12381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디지틀조선일보 외 1명 인용

110 2013-10-18 2013나20948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미디어오늘 외 1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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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13-10-18 2013나2005709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제이큐브인터랙티브 ㈜ 

외 2명
기각

112 2013-10-24 2013가단24805 서울남부 1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기각

113 2013-10-24 2013가합3812 서울남부 1심 손배 ㈜미디어오늘 외 2명 기각

114 2013-10-25 2012가단197380 서울중앙 1심 손배 ㈜건치신문사 기각

115 2013-10-25 2013나31085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덴탈포커스 인용

116 2013-10-29 2013가단208798 대전지방 1심 손배 대전문화방송 인용

117 2013-10-30 2013가합27508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손배 ㈜조선일보사 외 4명 인용

118 2013-11-04 2012가단47641 서울남부 1심 손배 ㈜건치신문사 외 2명 기각

119 2013-11-06 2011가단366806 서울중앙 1심 손배 홍○○ 외 2명 인용

120 2013-11-07 2012가합9851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한국소비자티브이㈜ 외 5명 인용

121 2013-11-15 2013나2008982 서울고등 2심 손배 추○○ 인용

122 2013-11-20 2012가합522495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새누리당 외 4명 기각

123 2013-11-21 2013가합9353 서울남부 1심 정정 ㈜문화방송 기각

124 2013-11-27 2013가합54890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손배 뉴데일리㈜ 인용

125 2013-11-28 2013가단13573 청주지방 1심 손배 ㈜조선일보사  외 1명 기각

126 2013-11-28 2012다79262 대법원 3심 정정/손배 ㈜ 매일신문사 인용

127 2013-11-29 2012나98104 서울고등 2심 정정/반론/손배 ㈜문화방송 기각

128 2013-12-04
2013가합49553,

2013가합49560(병합)
서울중앙 1심 정정  ㈜조선뉴스프레스 인용

129 2013-12-04
2013가합49980,

2013가합49997(병합)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조선뉴스프레스 인용

130 2013-12-05 2013가합2260 서울남부 1심 손배 조○○ 기각

131 2013-12-06 2013가합4968 서울서부 1심 정정/반론/손배 ㈜오뜨미디어 인용

132 2013-12-06 2013나27550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 외 4명 기각

133 2013-12-06 2013나31863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한국농정신문 기각

134 2013-12-06 2013나2005525 서울고등 2심 정정/반론/손배 ㈜조선방송 외 1명 기각

135 2013-12-11 2012가단69689 서울남부 1심 손배 (재)씨비에스  외 4명 인용

136 2013-12-18 2013가합54739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중앙일보 외 1명 기각

137 2013-12-19 2013가합6064 서울남부 1심 손배 성○○(선정당사자) 인용

138 2013-12-19 2013나4437 서울남부 2심 손배 국민일보㈜ 외 1명 기각

139 2013-12-20 2012나91172 서울고등 2심 손배 디지털와이티엔 ㈜ 외  3명 인용

140 2013-12-26 2013나3484 인천지방 2심 손배 ㈜강화뉴스 기각

141 2013-12-27 2013나12162 서울남부 2심 손배 ㈜건치신문사 외 3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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